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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를 위한 국내·외 장애인 주택관련법 비교연구

Comparing the Housing Laws related to the disabled in various countries for 

Aging Society

김상운 Kim, Sang-w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 suggested the primary data when housing research related the disabled 

and the enactment are needed. For the purpose, this study compares the Housing Laws, such as state of legis-

lation, composition and detailed standard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he scope of study is limited each space in 7 types, entrance, corridor, living room, bedroom, bathroom, 

kitchen, and balcony, then, laws related on each space are compared and analyzed. In addition, comparison 

of the foreign's Housing laws are focused on Switzerland, Germany,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where have systematic and organized Housing laws by in each space. 

This study were processed as follows: First, domestic and foreign laws are examined throughout state of 

legislation, composition, detailed standards, and types of the disabled. 

Then, housing laws that applied institutionally in each country are compared. Finally, similarities and dif-

ferences of specific standards are analyzed by comparison on space in each country.  

키워드   고령화사회, 장애인, 주택관련법, 비교,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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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60세 이상의 고령에 의한 노인성장애인의 출현율

이 높다는 점, 현재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매우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노인성 장애에 따른 장애인 비율도 크

게 증가될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속화는 후천성장애인의 비율도 동시에 가속

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장애인시설이 아닌 자신의 주택에서 

생활하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생활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가구중의 약 10%이상1)의 장애인이 자신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결코 적은 수는 아니

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관련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2)의 적용대상은 공공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택의 경우 또한 공동주택의 외부시설 등 공공이용

시설로 한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거생

활이 이루어지는 주택의 내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애물 

  * 건국대학교 연구처 연구교수, 공학박사

1) 통계청, 2008년 총인구수 및 등록장애인 현황

2) 이하 편의증진법으로 표기

없는 주택을 계획하거나, 기존 장애물을 제거할 경우 참고할 

규정·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 장애인이 후천적

장애인이고 이들이 장애발생 후에도 살고 있던 집에서 계속 

생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 발생 후 남의 도움 없이 살

고 있던 집에서 계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편의가 고려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이 제

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외 선진국의 장애인 주택관

련법을 현황, 구성체계, 영역별구성, 세부항목별기준으로 비

교함으로서 국내 관련법 현황을 진단하고 관련기준을 비교

분석 제시하는데 있고, 향후 연구되어질 고령 장애인 주택 

관련연구나 법률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연

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주택 내 각 실로 한정하여 주택을 현

관, 복도, 거실, 침실, 욕실, 부엌, 발코니 7개 실로 구분하여 

관련법을 비교분석한다. 또한 각국의 관련법의 비교는 선진

국 중 주거에 관련된 법이 설치원칙과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위스, 독일, 미국, 일본법을 대상으로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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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정 현황

한국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85년 
500석이상의 관람석에 장애인석설치, 86년 공공시설의 
승강기,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등에 대한 규정으로 발전
하였음. 이후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편의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음.

[표 2] 각국의 관련법 제정 현황

스위스

1981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였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건축물을 위한 규정개발을 위해 기관
을 형성하였음. 이전에 Norm SN 521 500은 제정되어 있
었으나 연방정부에 의한 법률로서의 제정은 2002.12 에 
처음 되었음. 1974년에 처음 스위스 Norm SN 521 500 
이라는 기준을 정하여 편의증진과 관련된 기본적인 기준
만 제시하였고 그 후 장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장애인 스
스로도 자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시설과 건물이 네트워크
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사회적 통합을 이룬다는 의미
에서 2002년에 장애인평등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2004.1.1
에 시행되었다.

독일

독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1974년 처음에 독일표준
기준인 DIN으로 제시하였고 1976, 1978에 개정이 되었다. 
그 후 하나의 기준으로만 제시되었으나 최근에 와서 
2002.4.27에 연방정부 의회에서 독일 장애인평등법인 법
률로 제정되었고 2003.11.25에 개정되었다. 또한 이시점에 
DIN 18030 제정(2002.12)도 동시에 이루어져 통합된 기준
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미국

1990년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장애인등의 접근권 확보를 
위한건물 및 시설건립 가이드라인(ADAAG)을 법무부와 
운수성에서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신축, 개축하는 건물
이나 시설에 적용이 되었고, 정부를 대신하여 개인이 신
축, 개축할 경우 ADAAG와 더불어 UFAS(연방정부의 장
애인 등의 접근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설치기준)를 적
용하게 되었다.

일본

장애인관련법은 공공건축물과 주택의 2가지 법률로 운영
되고 있다. 공공건축물과 관련된법은 1994년 하트빌딩법
으로 알려져 있는 고령자, 신체장애인등이 원활이 이용
할 수 있는 특정건축물의 건축촉진에 관한법률3)로 제정
되었다. 주택관련법은 1995년 장수사회대응 주택설계지
침으로 제정되어 2001년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설계지
침으로 개정되었다.

구
분

한국 스위스 독일 미국

일본

하트
빌딩법

고령자
거주법

연
도

1997
(1998.4 
시행)

2002.12.
(2004.1.1 
시행)4)

2001.4.
(2003.11. 
시행)5)

19906) 1994
1995
2001

[표 3] 각국의 주택편의 관련법 종합비교 

본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외

의 관련법규를 제정현황과 구성 체계, 구성영역, 장애유형별 

구성방법 등으로 고찰하여 각국마다 제도적으로 적용하는 

체계를 비교 연구한다. 이는 설계기준이 제시되는 구성단계

(위계)와 구성영역의 분류 및 구성방법을 찾아내기 위함이

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비교분석하고자하는 관련법의 틀을 

찾아내고 각국의 설계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이어서 각국의 세부 기준 값을 각실 별, 항목별로 정

리․비교하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의 비교분석은 향후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주택계획 및 설계기준 제시와 연관 지을 수 있도록 공통기

준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다.

2. 주택관련 법규 개요

관련법 비교분석의 대상은 편의시설의 제도적 설치와 

운영이 잘되고 있는 선진 4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으로 

스위스의 Norm, 독일의 DIN, 미국의 ADA, 일본의 고령자

거주에 관한법률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우리나라의 현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

진보장에관한법률을 포함한다. 

2.1 주택관련법규 제정현황

각국의 장애인 관련법은 사회적인 수요에 의하여 규정

되었다. 2차대전에 따른 장애인의 급격한 증가, 고령화 사회

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삶의 질 향상과 인식개선에 따른 

필요성이 각국의 관련법 제정배경이다. 모든 국가에서 관련 

설치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기준규정에 

의한 적용이 우선되었고, 나중에 규정들을 통합하는 법률을 

구성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점진적인 발전을 하였는데, 1981

년 제정된 이후 개정을 거쳐 1997년 장애인관련 법률로 제

정되어 의무화되었고 2012년 현재까지도 매년 지속적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경우도 비슷한 시기에 현재 적

용되는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공공시설부분과 주택설계부분

으로 나누어 2가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1>참조)

2.2 주택관련 법규 종합

각국의 관련법은 근래에 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과거에 

규정한 관련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독일이나 

스위스, 일본의 경우 과거의 표준규격을 적용하고 있었고, 

최근에 와서 상위법인 장애인평등법인 법률을 제정하여 이

들 규격을 통합하였다. 제정배경과 목적은 크게 2가지로 요

약되는데 누구나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장애인․노인 인구의 증가에 기인한다. 

적용범위 및 방법은 아래와 같이 신개축시, 인허가시에 각국

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표 2>참조)

3) 이하 하트빌딩법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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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누구나 
평등하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
야 
한다는 
이념에서 
나옴

많은이가 
장애인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건축적인 
장애물이 
없어야 
지속적인 
삶이 
가능함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의 
재활환경
을 

조성하기 
위함

2차세계
대전후 
급속히 
늘어난 
장애인의 
여러 
단체와 
인권운동
을 

펼치면서 
나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2020년 
인구25%
가 65세 
이상 될 
것이 
예상되면
서 
대두됨

신체기능저
하와 
장애가 
발생할 때 
기본적으로 
그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

목

적

장애인 
등이 
타인의 
도움 
없는 
사회생활 
보장

장애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자신의 
삶을 
보장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을 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주 마다 
규정이 
다른 
기술적인 
혼돈과 
모순을 
해결하고 
, 복지를 
보장함 

장애인등
의 

사회참여 
지원과 
공공교통
기관 
이용보장
함

장애발생에
도 

현재집에서 
계속살수있
게하는 
주택스톡의 
형성의 
개념

적
용
대
상
시
설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대중교통
시설
주거
근로시설
특수시설

도로, 
광장, 
공원, 
보행로, 
공공건축
물, 
사무소, 
휠체어장
애인용주
택, 

건축설계
시설기준

도로
건물
공공편의
시설
통신시설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
시설
주차장

주택

적
용
범
위

신축 및 
증․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시 적용

모든 
건물에 
최소기본
적인 
조건을 
적용함7)

신축 및 
모든 증, 
개축 
행위시 
적용

신축 및 
모든 증, 
개축, 
유적지건
물 부문 
행위시 
적용

일반도시
시설물 
중 
신축설, 
개축시 
정비기준
으로 
적용함

신축, 개축, 
개별적으로 
필요할때

적
용
방
법

인허가시 
준공검사 
때 확인
(공동주택
은 
10세대 
이상)

인허가시 
확인

(공동주택
은 8세대 
이상)

인허가시 
확인

준공검사
때 확인

설계시 상담후 
신고서작성한 후 
확인신청서접수, 
착공시 변경심사 
건축 확인함. 준공후 
정비기준적합증이 
교부되어 검사필증을 

발행함

국
가

구성체계(위계)

1 2 3

한
국

편의
증진
법

시행령

1.도로
2.공원

3.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4.공동주택
5.교통수단
6.통신시설

시행규칙
/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표 5] 각국의 관련법 구성체계 

3. 관련법의 구성

3.1 관련법규 구성체계

장애인 관련법의 각국의 구성체계는 법률의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관련법의 

4) 기준이되는 Norm SN 521 500은 1974년에 제정되었고 1990년 개정

되었다.

5) 기준이되는 DIN은 1974, 1976, 1978, 2002, 2009년에 각각 제정, 개정, 

보완되었다.

6) ADAAG는 1991.7.26에 발간 1991.9.6에 교통시설에 관하여 보완, 개

정하였다.

7) 최소기본조건이란 1. 휠체어접근 : 단차제거, 계단제거, 2. 통과유효

폭 확보, 3. 활동면적확보를 의미한다.

명칭은 <표 3>과 같고, 법적지위는 법률로서 모두 동일하게 

운영된다. 한국과 일본은 법의 위계상 법률아래 시행령과 시

행규칙의 체계로 적용하고 있으며, 스위스, 독일, 미국은 법

률 아래 설계지침 및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 명  칭
법적
지위

구성
체계

구성방법 

한국
편의증
진법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
칙

1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 적용대
상별로 7개영역으로 분류 적용됨.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성되며 모
두 상위법에 종속됨

스위
스

장애인
평등법

법률
법률
Norm

1개의 상위법이 장애인관련 표준기
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Norm 521 
500을 시행하도록 규정함. Norm은 
여러 적용분야로 나뉘어 있음.

독일
장애인
평등법

법률

법률
독일표
준기준
(DIN)

1개의 상위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는 국가표준기준인 DIN으로 시행하
도록 제시함. DIN은  적용분야별로 
2개로 구분되어 기준으로 제시됨

미국
ADA
(미국장
애인법)

법률
주정부
법
연방법

주정부법으로 규제되어 ADA아래 
UPAS라는 상세표준도가 있어 표준
규정 역할을 함. 

일본

하트빌
딩법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
칙

2개의 법률중 하나의 법률로서 시행
령,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짐. 이들 상
위법에 따라 각 도마다 조례로서 각
자의 조례법을 가짐.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
보에관
한법률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
칙

주택관련법은 1개의 법률로 구성되
며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짐.  
시행령에 설치기준이 제시되며, 시
행규칙은 시행령을 자세히 하기 위
한 규칙으로 시행령을 따름.

[표 4] 각국의 주택관련법 구성체계 비교 

각국의 관련법의 구성위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표 

4>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위계로는 법적인 구

속력으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위계로는 각각의 대상

시설에 따른 설계기준으로 적용 범위에 따라 한국은 6개시

설, 스위스는 4개, 독일은 3개시설과 장애유형별 규정, 미국

은 포괄적인 기준으로 규정되며 일본은 크게 2가지로 나뉘

어 구성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택설계기준과 관련된 설계

지침이 제시되어 있는데 아래의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

택설계규정이 제시되어 운영되는 기준이다. 일본과 한국만

이 제 3위계를 갖고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시행규칙

과 조례에 따른 구성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특히 일본의 

주택설계지침은 제3위계에 해당하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하

며 적용하고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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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위
스

장애
인평
등법

Norm SN
521 500

1. 대중교통시설
2. 주택

3. 근로시설(직장)
4. 특수시설

독
일8)

장애
인평
등법

DIN18024 
Blatt 1

공공시설-가로, 주차장, 
보도

DIN18024 
Blatt 2

공공시설-건축물

DIN18025 
Blatt 1

주택-휠체어사용자

DIN 
18025 
Blatt 2

주택-휠체어사용자/지각,기
타장애/약시,중증시각장애

미
국
ADA UFAS

1.설계이론적접근
2.규제사항

3.공간배치및점유
4.요소의기술정보변경
5.공간에대한기술사항변경

일
본

하트
빙딩
법

시행령 공공건축물
시행규칙  /
조례(각 도마다 
정해져있음)

시행령 주택부분

시
행
규
칙

1.주택
2.집합주택의 
옥외공간
3.단독주택의 
옥외공간

구  분 한국
스위
스

독일 미국 일본

주거
단지

단지내 보도 ●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 ● ● ●

주출입구 접근로 ○ ● ● ● ●

휴게공간 / 놀이터 ● ● ●

주거
동

주출입구 ● ● ● ● ●

출입구 ● ● ● ● ●

복도 및 통로 ● ● ● ● ●

계단 ● ● ● ● ●

장애인용 승강기 ● ● ● ● ●

경사로 ● ● ● ● ●

[표 5] 공동주택의 영역별 관련법제정 비교

구  분 한국
스위
스

독일 미국 일본

단위
주택

현관 ● ● ● ●

복도 ● ● ● ●

거실 ● ● ● ●

침실 ● ● ● ●

욕실 ○ ● ● ● ●

부엌/식당 ● ● ● ●

발코니 ● ● ● ●

안내
표시

표시방법 ● ● ● ● ●

설치방법 ● ● ● ● ●

유도 안내설비 ● ● ● ● ●

●는 의무적으로 설계기준 준수, ○는 권장하는 설계기준, 세부항
목에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이 같이 있는 항목은 의무로 표시

3.2 영역 및 장애별 비교

각국의 공동주택 관련법과 설계지침에 대해 영역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모든 비교대상국에서 주거단지와 주거

동, 안내표시에 대한 법이 의무(권장)로 적용되며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을 이루는 각 단위실에 대한 규정은 비

교대상국 중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의 법규는 욕실만이 권장사항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외의 실에 대한 기준은 제정이 전무한 실정이었

다. 이는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는 법의 한계에

서 볼 수 있듯이 공공시설 위주의 법률제정이 그 원인이다

(<표 5> 참조).

8) 독일공업규격(DIN)은 최근 공용 일반건축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할수 

있는 18040-1 기준을 제정하였고, 18040-2 기준에는 주택에 관련된

법으로 현제 제정중에 있다. 18040-3은 교통시설에 대한기준이다.

각국의 공동주택 관련법의 영역을 비교한 결과 스위스, 

미국, 일본, 독일 등 모든 비교대상국은 공통기준으로 운영

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는 장애인평등법이 제정되기 이전

까지 장애에 따른 설계기준과 지침을 다르게 제시하고 운영

하고 있었으나 장애인평등법이 제정된 시점인 2002년 12월 

이후부터는 DIN 18030으로 통합하여 공통기준으로 운영하

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 미국, 일본은 이전부터 일반인과 장

애인․노인 등을 포괄한 통합 공통기준을 규정 운영하고 있

다. 그러나 한국은 주택에 대한 장애유형별 기준이 없는 실

정이며 <표 6>과 같이 분석된다.

장애분류
한
국

스위
스

독일 미국 일본 비고

공통기준 ● ● ● ● 장애인 및 일반인 등

지체장애 ○
휠체어, 클러치, 
목발사용자 등

지각/기타 ○ -

시각장애 ○ 약시, 전맹, 광각 등

●는 현재 비교대상 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기준이며, 독일의 ○ 
는 2002.12월 이전에 적용한 DIN10824, 18025로 현재의 공통기준
과 다른 장애유형별 기준을 적용함. 

[표 6] 장애유형별 기준비교

4. 주택공간별 설계기준 비교분석

각국의 주택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은 노인, 휠체

어사용자,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인(약시자, 전맹인), 청각

장애인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휠체어사용자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에게만 한정된 규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규정으로 첨부하

여 제시하고 있다.9)

9) 각국의 관련법은 사회적 약자(장애인,노인,어린이)가 생활하는데 장

애가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도 똑같이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점을 개념원칙으로 인식하고 공통기준으로 제시하고 있

다. 또한 일반인도 생활속에서 일시적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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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기준
국가별

스위스 독일 미국 일본

공
통
기
준

현관문
출입구

단차제거/문
턱 2.5㎝

2.5cm이하 2㎝이하
2㎝이하
(권장:단차0)

현관 내부 
단차

2.5㎝이하 단차 0
문턱:0.6㎝
경사턱:1.3㎝

0.5㎝이하11)

[표 7] 현관의 세부항목별 설계기준비교

바닥의 
기울기

2%이하의 
구배12)

현관 내 
유효폭

장애물없이 
1.2m이상

1.5m 이상 1.22m 이상
0.78m이상
(권장:0.85m)

현관문의 
유효폭

0.8m 이상 0.95m이상 0.81m이상
0.75m이상
(권장:0.8m)

문 옆 
활동공간

0.6m 이상 0.25m 이상
0.46 - 
0.64m

(권장:미닫이
문 0.3m)

문 전면
활동공간

1.5m × 
1.5m

현관내 
유효면적

1.4m × 
1.4m이상

1.5m × 
1.5m13)

1.22m이상14)

각종설비
15)

접근가능함
물에 보호됨

버튼식
접근 공간 : 
1.22m × 
0.76m

넓고 큰 
스위치

스위치, 
콘센트, 
조작기구

높이 
1.4m이하/코
너에 위치 
안함

높이 0.85m
휠체어주거 
1.05m

높이 0.38m 
- 1.37m

사용에 쉬운 
높이

시
각
장
애

각종설비
(스위치,
콘센트, 
버튼)

-

위치통일
/촉각감지기
능/날카로운
것, 

낮은위치
피함

- -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분석도 세부항목별로 공통기준을 

비교하였고, 장애유형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 첨부하

여 분석하였다.

4.1 현관

각국의 주택설계 관련법의 현관항목을 비교한 결과 각

각의 세부항목은 현관 바닥의 기울기와 현관출입문 전면 활

동공간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설계기준을 규정한다. 그러나 각국마다 각각 세부항목의 기

준 값에는 차이를 보인다(<표 7> 참조).

출입문단차의 경우 각국에서 단차를 0 혹은 권장사항으

로 제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문턱에 한해서는 최대 2.5cm이

하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2cm이하, 스위스와 독일

은 2.5cm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두껍고 중요한 문일 경우와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 한정

하여 문턱과 같은 약간의 단차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규정의 경우 단차가 없어서 현관으로 물의 

유입시 트렌치나 지붕에 차양을 씌워서 해결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종합하며 보면 내부실의 단차는 0 혹은 0.6cm 이하

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출입문단차 기준 값이 차이

를 보이는 것은 각국의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

단된다. 

현관에서 내부실로 들어오는 곳의 단차는 0～2.5cm로 

기준 값의 차이는 있으나 단차를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현관 내 유효폭은 스위스와 미국은 휠체어와 일

반인의 통과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독일은 회전이 가능한 형

태를 원칙으로 한다. 일본의 경우는 휠체어 1대의 통과만은 

최소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권장에서 좀 더 여유 있

는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관문의 유효폭은 휠체어 최

소 통과폭10)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출입문 옆 활동공간의 

확보도 휠체어사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확보에 대한 원

칙을 설정하였고, 신체특성과 각국의 실정에 따라 0.3～

0.64m의 차이를 보였다. 각종설비기준은 물에 보호되는 안

전성과 사용이 가능한 접근의 원칙으로 기준값을 규정하였

다. 공통기준 이외에 독일에서는 시각장애인규정에 각종설

비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전성과 식별성을 원칙으로 한 규

정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10) ISO규격 표준형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면 휠체어폭만 65cm 이다.

4.2 복도

복도의 단차는 이동가능성과 안전사고방지에 대한 문제

점 해소를 원칙으로 단차제거 혹은 최소화를 기준으로 하였

으며 0～0.6cm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스위스의 경우 복도 

내에 중요한 문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2.5cm이하, 미국의 

경우 경사진 턱의 경우 1.3cm이하 등으로 한정하여 예외로 

인정하였다. 복도의 유효폭은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최소크

기를 원칙으로 하며 일본이 비교 대상국 중에 가장 작은 

0.78m 이상을 규정으로 하며 스위스, 독일, 미국은 약 1.2m

의 기준을 규정으로 한다. 이는 복도 내에서 휠체어 1대와 

정상인이 비켜설 수 있는 공간의 폭이다. 미국을 제외한 스

위스, 일본, 독일에서는 복도 내에서 휠체어 회전이 가능한 

공간 확보를 규정하며, 그 기준은 1.4m×1.4m이상이다. 또한 

복도에서 각 실로 출입 시 출입문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출

입문 옆의 활동공간을 0.25～0.6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8> 참조). 

11) 단, 집합주택은 현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단차를 11cm이하로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단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설치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질 및 색 등에 변화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

다. 손잡이의 높이는 공통적으로 0.75m를 기준으로 한다.

12) 오래된 건축물 현관의 바닥단차제거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구배 

6%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13) 휠체어보관장소가 출입문 앞이 아닌 현관 내 인 경우 1.9m x 1.5m

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14) 연속된 문의 경우에만 유효공간을 확보한다.

15) 스위치, 콘센트, 조작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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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국가별

스위스 독일 미국 일본

침실의 
단차

2.5cm이하 단차 0
문턱:0.6cm
경사턱:1.3cm

단차 0

문의 
유효폭

0.8m이상 0.85m-1.1m 0.81m
0.75m이상
(권장:0.8m)

문옆 
활동공간

0.25m 이상 0.46m-0.64m
(권장:미닫이
문 0.3m확보)

활동공간
회전과 수납이 
가능한 구조

1.5m x 
1.5m

방의 폭  3m이상24)

침대옆 
활동공간

휠체어용
폭1.5m이상
일반인용
폭1.2m이상

옷장전면
활동공간

폭1.5m 
이상

[표 10] 침실의 세부항목별 설계기준비교

세부
항목

국가별

스위스 독일 미국 일본

복도의 
단차

단차 0, 문턱 
2.5㎝이하

단차 0
문턱:0.6㎝
경사턱:1.3㎝ 

단차 0

문의 
형태

주름문 
설치금지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16) 1.2m이상 1.22m이상
0.78m이상
(권장: 0.85m)

유효
면적17)

1.4m × 
1.4m이상18)

1.4m × 
1.4m이상

휠체어회전 
공간확보

문 옆 
활동
공간

0.6m이상19) 0.25m 이상 0.46～0.64m
(권장:미닫이
문 0.3m확보)

문
유효폭

0.8m이상 0.85～1.1m 0.81m

[표 8] 복도의 세부항목별 설계기준비교

4.3 거실

독일을 제외한 스위스, 미국, 일본은 거실을 항목으로 구

분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거실은 아무리 작

아도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1.4m×1.4m)이 확보되어 

활동 가능한 공간확보 라는 원칙이 확보되므로, 거실 내 단

차가 장애가 되지 않게만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표 9>와같이 휠체어사용자에 한정하여 

거실 내 활동공간확보, 사용인원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규정, 

창문난간높이규정 등을 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기준규정은 활동공간의 확

보와 콘센트 개수에 대한 항목이다. 휠체어 사용자의 주택에 

비해 시각장애인의 주택은 활동공간이 작게 규정되며 이는 

장애특성에 따른 소요공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콘센트 

개수를 6개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유형에 따

라 전맹이 아닌 약시자나 광각의 경우 빛은 구분이 가능하

므로 주택 내에서 빛에 따른 영역구분과 생활을 가능하기 

위해 콘센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실에 

있는 스위치 등 각종설비는 본 연구에서 기타시설로 구분하

여 따로 비교분석하였다(<표 16> 참조).

16)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에 복도의 유효폭이 1.2m가 확보되지 않을 경

우 최소한 0.8m 이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17) 독일은 휠체어에 한정함

18) 모든복도는 복도내 휠체어 회전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만약 안 

될 경우 거실과 면한복도, 가변이 가능한 공간 등으로 확보하여도 

된다. 또한 문이 열렸을 때 문의 궤적을 제외한 부분에서 회전공간

이 확보되어야 한다.

19) 특히 복도에서 여러 실들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나 복도와 복도가 

만나는 공간에 설치된 문의 경우 0.6m이상의 문 옆 활동공간이 확

보되어야 된다.

세부
항목

국가별

스위스 독일 미국 일본 비고

공통
기준

거실 
단차

단차 0 단차 0
문턱:0.6cm
경사턱:1.3cm

단차 0

독일은 
휠체어
사용자
에
한정한 
규정

활동
공간

1.5m × 1.5m

최소
크기

1인용:20㎡
2-4인용:22㎡
5인용:24㎡
6인이상:26㎡20)

창문
난간
높이

0.6m이하21)
0.46-0.61m
최대1.12m22)

시각
장애

최소
크기

4인용:20㎡
5인용:22㎡
6인용:24㎡23)

콘센
트

6개 이상

[표 9] 거실의 세부항목별 설계기준비교

4.4 침실

침실의 세부항목중 문의 단차와 유효폭은 이동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규정하며, 문 옆 활동공간 확보와 침

실 옆 활동공간의 확보는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문의 유효폭은 휠체어 통과가 

가능한 최소 폭이상(0.75～1.1m)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위

스와 독일의 경우 침실 내 활동공간에 대한 규정을 하여 회

전이 가능(1.5m×1.5m이상)하거나 통행이 가능(1.2m 공간확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10> 참조). 

20) 거실 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실이나 실 일부에 식사공간이 있는 경

우, 그 크기는 최소 20㎡로 할 수 있다.

21) 외부조망이 불가능한 불투시 재료일 경우에 한정한다.

22) 화재등 피난을 고려한 기준이다.

23) 식사공간이 식사전용실 혹은 주방에 위치하는 경우 거실의 크기는 

가족수과 관계없이 20㎡이상으로 규정한다.

24) 모든방은 최소한 3m이상의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다양한 이



13논문 | 18권 2호 2012년 5월

세부
항목

국가별

스위스25) 독일 미국 일본
한국
(권장)

욕실 
단차

2.5cm이하
단차 

2.5cm이하
문턱:0.6cm
경사턱:1.3cm

2cm이하
(권장:단차0)

단차0

문의 
유효폭

0.8m이상
0.85～1.1
m

0.81m
0.65m

(권장:0.8m)
0.8m
이상

문 
개폐
방향

밖으로 
열려야함

밖으로 
열려야함

미닫이, 
접이문

휠체어사
용자
고려

바닥 
기울기

2%이하
약간의 
경사도

1/30이하

내부 
유효 
활동
공간

돌거나 
서있을 수
있는 
공간확보

1.5m × 
1.5m

1.52m × 
1.52m

1.4m이상+2.
5㎡이상확
보26)

1.4m x 
1.4m

 문 
전면
공간

 최소공간
확보(0.7m 
× 1.2m)

1.5m × 
1.5m

1.07m × 
1.22m

휠체어접
근가능한 
공간

문 
접근
공간

잠금장치 
옆 0.45m 
확보27)

잠금장치 
옆

0.2m이격

잠금장치 옆 
0.1m이격

(권장-미닫
이문만
0.3m확보)

[표 11] 욕실의 세부항목별 설계기준비교

욕조
전면
공간

(권장:1.2m 
× 1.4m)

1.5m x 
1.5m

1.52m x 
0.76m

휠체어접
근
공간

욕조
구조

(권장-
길이:1.6m
높이:0.55m)

28)

깊이:0.38m
좌대높이:0.4
6m

높이:0.3～0.
5m(권장:0.3
5 ～0.45m
걸터앉아서
들어갈수있
는 구조)

높이:0.4
～0.45m

수도
꼭지
구조

왼쪽이 
뜨거운물
오른쪽이 
차가운물

온조조절
이 가능한
레버식 
구조

관절형,십자
형,누름식,
날개식,막대
식,지팡이식/
높이:1.12m/
한손으로 
조작가능한
구조

레버식,
뜨거운물 
조작에
안전한 
구조

광감지식,
누름버튼,
레버식등

욕조내 
손잡이

(권장-
수평손잡이
:0.65m/
수직손잡이
:0.65～1.65
m)

수평손잡
이:0.85m
(휠체어전
용주거는
1.05m)

수평손잡이
높이

:0.76m-0.86
m

욕조출입을 
위한
손잡이 
설치

높이:0.75m

수평,수직
손잡이설
치

샤워기
구조

(권장-
오르내리기
가능한구조
/하부높이:0
.65m/상부
높이:1.65m)

오르내리기
가능한구조
호스길이:1.5
2m이상

손이 
닿는
높이

세면대
구조

상단높이:0.8
6m이하
하단높이:0.6
9m이상
폭:0.76m이
상

상단0.85
m

하단0.65
m

세면대 
하부
공간

 휠체어가
들어갈수 
있는구조
1.5m × 
1.5m29)

높이:0.23m
벽에서:0.43m

(권장-의자
사용 
가능한 
구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욕실
거울

하단부높이:1
.02m이하
상단부높이:1
.88m이하

높이:0.9
m

길이:0.65
m

욕실
위치

침실, 
복도에서 
출입

접근가능
한 통로

환기
시스템

모터식 
강제배기

환기장치
설치

4.5 위생시설

위생시설은 크게 욕조 및 세면대와 변기, 샤워실로 나누

어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 공동주택 위생시설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으나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각국의 관련법과 비교하였다.

1) 욕실(욕조 및 세면대 포함)

각국의 욕실단차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을 다른 실의 기

준값과 다르게 약간의 단차를 허용하고 있다. 권장기준으로

는 단차제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의무기준으로는 욕실

에서 이루어지는 물을 사용하는 행위의 특성상 0.6～2.5cm

의 단차를 허용하고 있다. 문의 유효폭은 일본을 제외하고 

최소 0.8m 이상으로 휠체어 통과를 원칙으로 하며, 일본은 

0.65m이상으로 휠체어 폭과 동일한데 이는 간병인의 도움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문의 개폐방향은 욕실 내부 유효활동공간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독일, 미국의 경우는 밖여닫이를 원칙으로 

규정한다. 또한 집안에서 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 욕실이므로 

일본은 부득이하게 안여닫이 문을 설치할 경우 긴급시 외부

에서 분해할 수 있는 구조를 규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내부 

유효바닥면적은 비교대상국 모두가 휠체어 회전이 가능한 

공간을 규정하고 있다. 

용에 중요하며 침대위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능하면 12㎡이

상이 좋다.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개의 방이 14㎡ 이상

이 되어야 한다. 또한 양질의 가구배치를 위해서는 사각형의 방이 

더욱 좋고, 이동가능한 벽의 사용으로 재배치를 용이하게 하며, 필

요에 따라 가족간의 방의 교환이 가능하면 좋다.

25) 스위스 Norm은 욕실에 대한 의무사항 이외에 권장사항과 응용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소규모 위생시설의 경우 공간확보가 부

욕조의 사용에는 휠체어의 접근을 원칙으로 하되 각국

족할 경우 비내력벽의 제거 혹은 샤워기와 세면대 사이의 샤워부스 

등의 칸막이 제거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욕실의 수납설치공

간은 여유공간으로 되므로 여분공간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필요

시 제거가 가능하다. ③ 휠체어가 사용가능한 화장실은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식당, 안방위치에서 휠체어를 타고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나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이때 문의 유효폭 

0.8m이상, 방크기 1.2m이상이 되어야 휠체어진입이 가능하다.

26) 집합주택인 경우 부득이한 경우 1.2m이상+1.8㎡이상, 단독주택인 

경우 단변1.3m+2.0㎡이상

27) 필요에 따라 잠금장치 대신 손잡이 설치가 가능하다.

28) 욕조는 각집마다 최소 1개이상 확보하거나 샤워실이 있으면 되는

데 이때 휠체어가 사용가능해야 한다.

29) 세면대 하부공간을 포함하여 1.5m x 1.5m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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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국가별

스위스 독일 미국 일본
한국
(권장)

설치
요건

방이 
4개이상인
집 

최소1개이
상의변기설
치

3인이상의 
주호에
화장실이 
1개이상설
치

접근
활동
공간

측면:1.1m 
× 

1.2m/전면:0
.8m이상

전방:1.5m × 
1.5m/측면0.
95m확보

전면:1.22m
측면:1.22 
×1.42m

(권장-전면:
1.35m,/내
부:1.35m)

1.4m × 
1.4m

높이 0.4m 0.48m 0.46m 0.4～0.45m

구조 기본형 양변기

측면 
공간

0.15m 이격
/ 양측면 
벽일 경우:
0.25m 이격

벽에서 
0.46m 이격

간호스페이
스, 개조에 
의해 확보 
가능한구조

0.45m 
이격

세정
장치

변기좌측에
손닿는 
범위에 
위치

높이:1.12m
레버, 

누름버튼식
(페달식금지)

앉은채
이용가능한 
구조

[표 12] 변기의 세부항목별 설계기준비교

수평
손잡
이

측면수평손
잡이길이:
1.07～1.37m
/변기중심에
서0.46m이격
/후면수평손
잡이길이:
0.91～1.22m

30)

/높이:0.76～0
.86m

손잡이설치 
혹은

설치가능한
구조

높이:0.75m

/수평손잡
이높이:0.6
～0.7m
/변기옆 
0.45m

수직손잡이 
길이 0.9m
하부높이0.
6m

세부
항목

국가별

스위스 독일 미국 일본
한국
(권장)

샤워실
의 
단차

(권장:
단차 0)

단차 0
문턱:0.6cm
경사턱:1.3cm

단차 0

바닥면 
기울기

(권장:2%
이하)

약간의 경사도
1/30이
하

문턱
(권장:단
차 0)

단차 0
문턱:0.6cm
경사턱:1.3cm

샤워
의자 
및 
손잡이 
설치

의자높이 
0.46m
손잡이높
이 0.9m

손잡이0.85m
모서리가 
둥글게

(휠체어전용
주거:1.05m)

의자깊이:0.43
～0.48m

수평손잡이높
이

:0.83～0.91m

높이:
0.4～
0.45m

출입문
여닫이:180도 
회전각확보

미닫이,
접이문

유효
바닥
면적

0.91m × 0.91m
0.9m×0.
9m/0.75
m×1.3m

전면
활동
공간

1.4m × 1.4m 1.22m × 0.91

[표 13] 샤워실의 세부항목별 설계기준비교

마다 전면접근 혹은 측면접근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소요공간은 휠체어 정지 시에 필요한 최소공간인 

0.7m×1.2m 이상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욕실내 

휠체어 회전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면 욕조에 접근

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욕조의 높이는 0.3～0.55m로 휠체어 의자높이 0.45m를 

기준으로 옮겨 탈 수 있는 높이를 원칙으로 한다. 수도꼭지

의 경우 뜨거운 물 조작에 안전한 구조를 원칙으로 냉․온

수방향을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상 편리한 레버식 

등을 의무기준으로 규정한다. 욕조내 손잡이 설치는 비교대

상국 모두가 설치를 의무로 하며 높이와 길이를 <표 1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세면대의 구조는 하부에 휠체어가 들어

갈 수 있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미국은 세면대 상․하단 

높이와 거울의 높이까지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변기

비교대상국 모두 변기에 접근가능성에 대한 원칙을 기

준으로 하고 있다. 스위스, 미국, 일본은 접근이 가능한 최소 

소요공간을 기준으로 하며, 독일과 한국은 회전 가능한 공간

확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욕조와 마찬가지로 내

부에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접근에 대한 규정은 적용

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변기는 옮겨 타기 위한 일정높이 확보를 원칙으로 

0.4～0.48m의 좌변기 높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표 

12> 참조). 

30) 미국은 변기를 사용할 때 필요한 손잡이를 수평손잡이설치만 규정

하고 수직손잡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변기후면에 수평손잡이

3) 샤워실

샤워실은 욕실 내부에 있어 물이 넘쳐서 밖으로 나가도 

되는 구조이므로 단차를 0～0.6c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바닥의 기울기로 물의 흐름을 유도하는데, 이때 기울

기가 급하면 안전사고 및 불편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

준을 규정하고 있다. 각국은 샤워실에 샤워의자 설치를 의무

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높이는 휠체어 의자높이에 비슷한 

0.43～0.48m로 규정하고 있다.

샤워실 내 손잡이의 설치는 휠체어에 앉은 사용자의 어

깨높이 이하인 0.83～0.91m의 높이를 기준으로 규정한다. 이

밖에 출입문의 형태, 유효바닥면적, 활동공간에 대한 항목을 

각국의 체형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적용하고 있다(<표 13> 

참조). 

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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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국가별

스위스31) 독일 미국 일본

공
통
기
준

부엌
의 
단차

2.5cm이하 단차 0
문턱:0.6cm
경사턱:1.3cm

단차 0

문의 
유효
폭

0.8m이상 0.85～1.1m 0.81m
0.75m이상
(권장:0.8m)

문 옆 
활동
공간

0.6m이상 0.25m이상 0.46m～0.64m
(권장:미닫
이문만
0.3m확보)

부엌
내 
유효
면적

한면배치:1.4m
× 1.7m이상32)

양면배치1.2m
이상33)

1.5m x 
1.5m

수납
공간

개수대와 
가열대 사이에 
위치(권장:0.55
m이격)

활동공간확보
1.02m × 0.76m

수납
장 
구조

오르내리기가 
가능한 구조

오르내리기
가 가능한 
구조

정면도달높이
:0.38m-1.22m
/측면도달높이
:0.23m-1.37m
/깊이:0.61m
/슬라이딩구조

[표 14] 부엌의 세부항목별 설계기준비교

작업
대크
기

작업대폭:0.
6m 

개수대폭:0.
8m

깊이:0.6m34)

하부
공간 
확보

개수대,작업대
조리대,작업
대,

개수대35)
개수대,작업대

하부
공간
크기

하부높이 
0.7m이상
하부깊이 
0.6m이상

작업대높이:
0.85m

하부높이:0.
69m

작업대높이:0.8
6m

하부높이:0.69m
1.02m×0.76m

개수
대깊
이

17cm이하

스위
치위
치

높이 : 0.9m～ 
1.4m / 코너 
벽에서0.4m(권
장:1m)이격

0.3m 이격
사용하기쉬
운 높이

스위
치구
조

버튼식36)
타이머안전
장치설치
넓은 크기

시
각
장
애

스위
치구
조

센서식 금지
버튼식만 사용

부엌
의 
유효
폭

0.9m이상

4.6 부엌

부엌의 단차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국 모두 없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중요문의 설치 시 문턱을 

2.5cm 이하로 허용하고 있다. 문의 유효폭도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폭을 원칙으로 최소폭 0.75～0.85m이상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출입문 옆 활동공간을 규정하여 접근이 가능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표 14> 참조).

스위스, 독일, 미국은 부엌 내 유효면적확보, 수납장의 

구조, 개수대 및 작업대의 하부공간 확보 등의 항목을 규정

하고 있다. 부엌 내 유효면적에 대한 기준에서 스위스와 독

일은 회전공간 확보를 원칙으로 하며, 미국은 최소 소요공간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수납장의 구조는 휠체어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와 접근확보 혹은 오르내

리기가 가능한 수납장 설치의 의무화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

결하고 있다. 개수대와 작업대는 세면대와 마찬가지로 부엌

에서 사용자의 밀착된 접근이 가능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하부공간의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스위치 등 각종 설비도 접근과 이용에 원칙을 하고 있으

며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 부엌에서는 공통기준 이외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별도규정을 스위스와 독일에서 추가하여 규

정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시각장애인은 센서식 스위치의 

작동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버튼식 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부엌의 통로가 좁게 되면 안전상 위험

이 될 수 있으므로 0.9m이상의 통과폭 확보를 규정으로 하

고 있다.

4.7 발코니 

발코니문은 현관처럼 외부와 면해있으므로 다른 실에 

비해 단차를 높게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단차높이 

이외에 물의 흐름을 트렌치와 방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의

무로 규정하여 배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주택구조가 다

다미의 구조이므로 18cm이하라는 기준값을 규정하고 있다. 

발코니의 문의 유효폭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폭이며, 스

31) 스위스 Norm은 부엌에 대한 의무사항 이외에 권장사항과 응용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부엌의 크기가 크면 공간의 여유를 가지

므로 융통성, 다용도에 좋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② 부엌에 있

는 개수대 등의 5가지 작업대는 그 구성순서가 응용에 있어 적용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가스렌지와 개수대는 코너에 설치

하면 안되며, 벽이나 코너에서 최소 0.25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

야 한다. ④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면 더욱좋

다. 모든 싱크대하부에 높이0.3m 깊이0.15m가 확보되면 사용에 더

욱 좋다.

32) 한면 배치일 경우 싱크대, 개수대, 건조대, 가열대 앞은 최소한 자유

롭게 활동, 회전이 되도록 유효활동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휠체어가 이동만 가능할 수 있는 폭 확보

34) 3개소 이상의 레인지가 있는 조리대는 생산제품의 규격에 따른다.

(휠체어 규정에만 적용함)

35) 가능한 한 구석부분에 배치하며 휠체어가 이용하도록 하부공간을 

확보하며, 각종작업대는 요구에 따라 높이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되

어야 한다.

36) 독일은 스위치의 구조를 휠체어사용 장애인도 버튼식으로 규정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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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국가별

스위스 독일 미국 일본

작업대
구조

하부공간확보
전방폭 1.2m
하부공간

하부공간/활
동공간확보

수납장 
도달거리

최대 1.4m 최대1.37m

조명
권장:균일하고
눈부심 없음

잔여 시기능 
사용위한밝
기

복수그림자
가 안 
생기도록

문의구조

유리면의 
1～1.8m높이

에 
색상표식/회
전문 

사용금지/화
장실은 
외부에서 
열수 있는 
구조

동력 작동할 
경우 
자동으로 
멈출 수 
있는 

구조/화장실
문은비상시 
밖에서 
열수있는 
구조

2kg이하의 
힘이 드는문
/도어체크:일
정시간유지
/킥플레이트:
높이 0.41m

도어클로져 
설치

문, 창문 
의 손잡이 
높이, 
형태

0.9m-1.4m
(1m로 권장)
레버식권장

0.85m
(휠체어주거
1.05m 설치)
조작고려

창문:0.38- 
1.37m

문:1.12m이하
핸들식금지

욕실문 
밖에서 
열리는구조

다용도실 휠체어 이용 급배수꼭지 

[표 16] 기타시설의 세부항목별 설계기준비교

세탁실 가능한 구조 설치

바닥재료

(권장:부푸레
기가 있는 
양탄자사용금

지)

미끄럼없고, 
견고한재료
정전기없음

미끄럼없고,  
충격완화재
질

욕실은주의

인터폰
시각적 표시
입구 배치

손이 닿는 
범위에 설치

통보장치
설치

돌풀물 허용안함 허용안함 10cm이하

쓰레기통
전면공간

1.5m × 1.5m

경보장치

비상벨/점멸
형태의 
비상경보사
용

가스누출검
지기

화재경보기

문의구조

0.2m전방에서 
인지 가능/
자동문은 
20kg이상 
반응/맹인견
이 통과 가능 
구조/붉은색
바닥

바닥구조

위험시설에 
바닥구조를 
다르게하여 
인지함

경보장치
15-120㏈, 
10K㎐이하

위스와 독일은 발코니의 유효활동공간에 대한 항목도 규정

하고 있다(<표 15> 참조).

세부항목
국가별

스위스 독일 미국 일본

공
통
기
준

발코니의 
단차

문턱포함
2.5cm이하

단차 2.5cm이하
2cm이하
37)

18cm이하
(단차제거)

 기울기 2%이하

문의 
유효폭

0.8m이상 0.85m-1.1m
0.81m이
상

0.75m이상
(권장-0.8m)

발코니 
활동공간

1.4m x 
1.7m이상

1.5m x 1.5m

설치개수
각 주거당 
1개소

시
각
장
애

활동공간
1.8m 깊이 
1개이상설치

[표 15] 발코니의 세부항목별 설계기준비교

4.8 기타시설

본 절에서는 주택내 각 실에서 통합적으로 규정되고 적

용하는 공통적인 항목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작업대, 조

명, 창문, 문, 인터폰, 바닥재료 등의 항목은 각 실에 공통적

으로 규정되고 반복되어 나오는 항목으로 다음 <표  16>과 

같다. 이들 항목 중에서 특히 인터폰, 창문의 사용, 각종 돌

출물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둘 다 문제로 분

석되며, 바닥재질은 시각장애인에서 특히 장애로 분석된다. 

37) 미국의 단차는 외부출입문인 경우 2cm이하, 내부단차는 0.6~1.3cm

이하로 규정한다.

<표 16>의 규정을 분석하면 작업대의 구조는 모든 실에

서 하부 공간확보와 접근 활동공간 확보를 원칙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최대도달높이를 규정(1.4m이하)하여 사용이 가

능하도록 고려하고 있다. 또한 문의구조는 사용이 가능한 구

조, 무게와 안전성 고려를 원칙으로 각각의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문과 창문의 높이를 손이 닿을 수 있는 범위

의 높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이 편리한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바닥 재료는 미끄럼 없는 견고한 재질이며, 인터폰은 

이용가능을 고려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별도의 규정으로 특히 조명을 고려한 의

무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밖에 식별과 경고를 원칙으로 

문과 비상벨을 규정하고 있다. 

5. 결   론

각국의 관련법규를 법규구성과 구성체계, 적용방법, 계

획원칙, 설계기준 등에 관해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각국의 장애인관련법은 누구나 평등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생활환경조성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장애인․노인

인구의 증가 등의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제정하고 있으

며,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지만 일정규모이상의 모든 

건물에 예외 없이 적용하는 공통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 또

한 본 연구에서 비교한 대상국은 법률로써 주택관련법을 공

공시설에 포함하거나 혹은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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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법률을 운영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으로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

은 주택 내 각실에 대한 주택편의와 관련된 법적인 기준을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각국의 주택 내에서 규정하는 관련법은 노인, 휠체

어사용자,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에 대해

서 공통적으로 통합하여 공통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도규정으로 첨부 제시하는 실정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주택 내에서는 여러 장애를 가진 부류가 

임의적으로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도 이를 반

영한 공통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각국의 설계기준은 장애유형별로 주택내에서 나타

나는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설치원칙을 적용하여 규정

하였다. 이러한 설치원칙을 기준으로 각국에 따른 신체적 특

성과 주택설계실정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관련법을 규

정한다. 따라서 비교대상국의 설치원칙은 동일하게 나타났

으나 세부적인 기준값에 작은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우리나

라도 주택내 장애특성을 고려한 설치원칙을 기준으로 한국

인의 인체치수와 현 주택설계실정을 고려한 기준규정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비교대상국은 설계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의무기

준과 권장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정하고 있다. 의무기준은 법

적으로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완화된 기준

을 제시하는데 반하여, 권장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세부적이고 주택편의가 최대로 적용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

어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적 설계기

준을 규정하고 적용할 때도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각실의 설계기준을 비교한 결과 각국이 각 실마

다 적용하는 공통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현관에서는 통과 

유효폭과 이용에 필요한 접근공간, 활동공간 확보를 고려한 

공통적인 원칙을 적용하며, 복도에서는 크게 이동에 필요한 

유효폭과 활동공간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거실에서는 유효

바닥면적과 이동성을 고려하며, 침실에서는 침대 사용을 고

려한 접근과 이동에 공통적인 초점을 갖는다. 위생시설에서

는 욕실이용에 따른 각종설비의 안전성, 바닥면적과 하부활

동공간을 고려한 내부 활동공간 확보, 각종설비의 높이에 따

른 사용가능성, 이동 및 접근 등을 기준으로 공통적인 원칙

을 제시한다. 부엌에서는 내부 활동공간과 높이에 따른 이용

가능성, 접근 시 필요한 공간을 원칙으로 하며, 발코니는 이

동을 원칙으로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후천

적장애인구의 증가에 대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외의 기준과 다르게 욕실만 권장기준으로 운영하

는 국내의 관련법은 법적인 구력이 없고, 각실별 기준도 전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속히 국내관련법을 도입하고 정비

하기 위하여 각국의 다양한 설계원칙과 설계기준을 비교분

석하여 참고 해야 하며, 나아가 장애인, 노인분야 뿐만아니

라 주택설계와 시공과 연동된 관련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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